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▌최신 법령▐ 

 

[금융]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

 

안상훈 변호사 

 

1. 주요내용  

 

가. 불법행위 목적의 차명거래 금지 

 

누구든지 불법재산을 은닉(隱匿)하거나 자금을 세탁하는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을 

이용한 거래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(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).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

에 처하거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(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). 

 

나. 불법 차명거래 중개한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강화 

 

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며(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), 금융회

사 등에 종사하는 자가 불법 차명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안됩니다(금융실명법 제3

조 제4항). 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(금

융실명법 제6조 제1항),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(금융실명법 제7조 제1

항). 

 

다. 차명계좌의 명의자는 실소유주와 무관하게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 

 

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됩니다(금융실명법 제

3조 제5항). 

 

http://www.jipyong.com/kor/m3_view.php?page=4&div=3&idx=8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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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. 금융회사의 설명의무 

 

금융회사 등은 불법적인 차명거래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거래자에게 설명해야 하며(금융실명법 

제3조 제6항),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(금융실명법 

제7조 제1항). 

 

2. 다운로드 :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」 

 

http://www.jipyong.com/newsletter/52_201502/data/download/law8.pdf

